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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차량 정렬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된 차량의 구동차륜의 개략적인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된 차축 위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차량의 평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기준 바아의 구조를 도시한 상세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차륜 클램프의 사시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량의 프레임 부재에 대해 제1 및 제2단부를 가지는 차량의 차축의 정렬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
기 차축의 제1단부의 중심선에 관련된 점으로부터 상기 프레임부재에 직각인 기준선까지 제1거리를 측정
하며, 상기 차축의 제2단부의 중심선에 관련된 점으로부터 상기 프레임부재에 직각인 상기 기준선까지의 
제2거리를 측정하며, 상기 제1 및 제2거리의 측정치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테이프 측정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부재에 수직인 상기 기준선은 상기 차축의 중심선과 대략 같은 높이로 배
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렬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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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프레임 부재에 대해 그 각 단부상에 설치된 차륜을 가지는 차축의 정렬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기준 부재를 상기 차량 프레임부재에 부착하여, 제2기준부재를 상기차륜의 제1의 것에 부착하며, 상
기 제1기준부재상의 점으로부터 상기 제2부재상의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며, 제2기준 부재를 상기 차륜
의 제2의 것에 부착하며, 상기 제1기준부재상의 점으로부터 상기 차륜의 제2의 것상의 상기 제2기준부재
상의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며, 상기 제1측정치의 거리와 상기 제2측정치의 거리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렬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준부재는 상기 차륜의 가장자리에 마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렬 방법.

청구항 6 

적어도 하나의 차륜을 가지는 차량의 차축의 정렬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차량에 고착되기에 
적합한 제1기준수단과, 상기 차룹에 고착되기에 적합한 제2기준수단과, 상기 제1기준수단상의 점과 상기 
제2기준수단상의 점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렬 장
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은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부재를 가지며, 상기 제1기준수단은 상기 프레임부재
에 고착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렬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수단은 클램프 수단에 의해 상기 프레임부재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렬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부재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렬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수단은 차축기준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렬 장치.

청구항 11 

차축상에 설치된 차륜에 마찰적으로 끼우기에 적합하고 부착된 차륜의 중심선에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기
에 적합한 차륜 클램프에 있어서, 상기 차륜 클램프상에 설치되고 상기 차축의 중심에 끼우기에 적합한 
로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륜 콜램프.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수단은 뾰족한 하나의 단부를 가지며, 상기 로드수단의 축에 평행한 코너수
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륜 클램프.

청구항 13 

차축상에 설치된 차륜에 마찰적으로 끼우기에 적합하고 상기 차륜의 각도방향에 관련된 기준수단을 제공
하기에 적합한 차륜 클램프에 있어서, 제1표면에 상기 차륜의 가장가지로부터의 고정거리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1돌출수단과, 상기 제1돌출수단과 거의 반대의 위치에서 제2표면에 상기 차륜의 가장자리로부
터의 상기 고정거리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2돌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륜 클램프.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차륜의 각도방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돌출수단과 관련된 각도 측정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륜 클램프.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도 측정 수단은 조정 가능한 레벨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
륜 클램프.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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